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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소위원회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영국)의 국내 

고문방지제도에 대한 본 소위의 코로나-19 의무격리 관련 조언 *, ** 

1. 영국의 국가고문방지제도(The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는 본 소위에게 공공 보건 보호를 이유로 

의무 격리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국내 고문방지제도의 권능 행사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였다. 

2. 본 소위는 선택의정서 제 4조가 다음과 같음에 주목한다: 

 (a) 각 당사국은 제 2 조 및 제 3 조에 규정된 기구들이 자신의 관할권 및 

통제 하에 있는 장소로서 공권력에 의한 명령이나 그의 교사ㆍ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이하 “구금 

장소”라고 한다)를 이 의정서에 따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 

 (b) 이 의정서의 목적상 자유의 박탈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사법ㆍ행정 또는 기타 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공 또는 사설의 감호환경 하에 처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3. 국내 고문예방제도의 방문권과 관련하여, 선택의정서 제 19 조(a)를 함께 

고려할 때, 이 정의로부터 어느 장소이든지 어떤 사람이 격리되어 있고 그곳으로부터 

그 사람이 자유로이 떠날 수 없다면 선택의정서 목적상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장소이고, 따라서 국내 고문예방제도의 방문 권능 범위 안에 있다. 

4. 비록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의정서의 구조에서 암시되는 바, 국내 

고문예방적 방문은 본 소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택의정서 제 14조제 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 14 조제 2 항은 일시적으로 방문의 수행을 못하게 

하는 방문 예정지의 국가 방위ㆍ공공의 안전ㆍ자연 재해 또는 심각한 소요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만을 근거로 특정 구금 장소에의 방문에 반대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 자체가 당사국에 의하여 방문에 대한 반대 이유로 주장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5. 이는 그러한 방문이 격리를 필요로 하는 의료적 긴급상황을 포함하여 

공공안전을 이유로 하여 거부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는 오직 일시적 제한에 

그쳐야 하고 격리장소에 대한 예방적 방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음을 시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방문이 전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왜 

이뤄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필요로 한다. 

  

 * Reissued for technical reasons on 7 April 2020, previously issued under the symbol CAT/OP/40/1. 
 ** Adopted by the Subcommittee at its fortieth session (10–14 February 2020), pursuant to article 11 (b)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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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는 비록 접근은 문제의 장소가 격리장소라는 이유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이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더라도 국내 고문예방제도의 방문권한 

하에 격리장소가 포함된다는 견해와 확인한다.  

7. 본 소위는 선택의정서가 국내 고문예방제도에게 모든 구금장소,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접근권(제 20조(c)) 그리고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과 사적 면담을 

실시할 기회(제 20조(d))를 가진다고 제시함에 주목한다.  

8. 본 소위는 공공 복리를 위해 격리가 부과되었더라도 구금된 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한다. 국내 고문예방제도의 역할은 격리되는 이유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제 3자에게 알릴 권리, 독립적 법률조력에 대한 접근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포함해 모든 기본적 안전장치가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9. 추가적으로 부당대우금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런 위반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낙인찍거나 그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진 차별적 관행 및 행동을 포함하거나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는 바이러스 접촉 위험에 있다고 혹은 바이러스를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집단이 포함된다. 

10. 국내 고문방지제도의 방문권능이 의무 격리장소를 포괄하지만 그런 제도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피해회피(Do No Harm)” 원칙을 유념해야만 한다. 이는 

격리된 자들과 방문하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질병 확산을 막는다는 일반적 

이익의 측면에서 평소의 업무관행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적 면담 

기회는 감염전파를 막는 수단을 통해 합당하게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격리장소를 

접근하는 국내 고문예방제도의 인원들은, 구금된 자들의 요구에 응대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의료검사나 다른 형태의 검진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격리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사항을 따라야 할 수 있다. 

11. 그런 방문에서 도출되는 보고에서 국내 고문예방제도는 구금된 자와의 

비밀유지를 준수하는 일에 유의해야만 하며 의무격리되었던 자들에 대한 차별 및 

잠재적 낙인에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 

질병관리소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관련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1 

    

  

 1 See www.cdc.gov/infectioncontrol/guidelines/isolation/prevention.html  and 

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technical-guidance.  

http://www.cdc.gov/infectioncontrol/guidelines/isolation/prevention.html
http://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technical-guidance

